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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상반기 

자동차정비 및 운수업체 지도·점검 결과보고

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위반 및 불법정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자동차의

안전과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장에 대한 지도·점검을 실시

하고 향후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함

Ⅰ 대 상 업 체대 상 업 체
 

구  분 합 계
정   비   업   체 운  수  업  체

소계 종합 자가 소형 부분 소계 시내 마을 택시

업체수 119 100 2 (2) - 96 19 3 9 7

Ⅱ 점 검 개 요점 검 개 요

  q 점검기간 : 2016. 4. 1. ∼ 5. 20.

  q 점 검 자 : 자동차정비팀 2명

  q 점검방법 : 합동점검(서울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조합 서대문지회)

Ⅲ 점검내용 및 결과점검내용 및 결과

  q  정비업체 주요 점검내용

    ❍ 자동차정비업 작업범위 위반여부(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)

    ❍ 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 등 준수여부(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)

    ❍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사항의 변경여부(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)

    ❍ 사업장의 시설 및 정비인력의 등록기준 준수여부

       (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제5조)

    ❍ 자동차 정비 작업장에 대한 환경개선 등



  q 정비업체 점검결과

   

점     검     사     항 점검결과 비 고

• 정비작업 초과여부(시행규칙 제131조) 이상없음

• 사후관리 등 준수여부 (시행규칙 제134조)

  - 정비명세서의 기록 전송 및 표준공임 공표 여부

  - 무상점검 정비기간 중 고장에 대한 무상정비

이상없음

• 등록사향의 변경 여부 (시행규칙 제112조)

  - 상호, 명칭, 대표자 및 주소 등 

  - 사업자의 건물·대지 면적, 기계 등

이상없음

• 정비책임자의 선·해임 여부(시행규칙 제135조) 이상없음

• 정비인원(법 제53조 제3항에 의한 조례 제5조)

  - 종합 및 소형정비업체, 종합정비업(자가)

    · 정비책임자 포함 3명 이상

  - 부분정비업 : 기능사의 자격자 1인 이상

이상없음

• 금지행위 준수여부(법 제57조)

  -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행위

  -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

  -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

이상없음

   

   

  q 운수업체 점검 주요내용 

    ❍ 운수업체 등에서 정비작업 범위 위반행위(시행규칙 제62조)

       ► 택시 업체의 불법도색 및 마을버스 업체의 제동장치 수리 등

    ❍ 사업자의 정비시설 및 정비인력의 적정여부

  q 운수업체 정비시설 점검결과

   

점     검     사     항 점검결과 비 고

• 차고면적 - 보유 자동차의 일상 점검과 정비에 지장이 없는 면적 양    호

• 기계기구
- 휠밸런스, 공기압축기,검차시설, 스프레이건, 

  부동액 회수기
이상없음

• 정비시설

및 

  정비작업

- 시도지사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 

  소형자동차정비업 시설기준과 같다

- 다만 작업장 면적과 점검·정비 및 검사용 

  기계·기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

이상없음

• 정비인력 - 작업 범위를 초과한 불법 자동차 정비 이상없음



  ※ 과년도 점검결과

구  분 합 계
정   비   업   체 운  수  업  체

종합정비 전문정비(카센타) 시내 마을 택시

2015년 2 등록취소1 고발1

2014년 3 영업정지1 고발2

2013년 4 영업정지1, 과장금1, 개선명령1 고발1

2012년 2 영업정지1 고발1

Ⅳ 향 후 계 획향 후 계 획

  q 정비업체 및 운수업체 지도·관리 

    ❍ 자동차관리법 및 기타 법령을 준수토록 지도·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

       ► 행정지도 위주로 실시하되,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

    ❍ 운수업체 차고지내 불법 자동차정비에 대한 점검을 병행하여 행정력 확보

  q 향후 관리방안

    ❍ 불법 정비에 대한 행정력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사업장에 대한 환경정비 

       개선을 목표로 관리

        ► 추진대상 : 사업장 환경이 열악한 카센타 

                    2016년➠➠12개소 (2015년➠➠6개소)

        ► 정비내용 : 사업장 바닥 엑폭시 도포 및 도색

    ❍ 카센타 연합회인 서대문지회와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년도별 지속 실시


